
Packaging & Laws

 88 포장계∙2024. 0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 [ 통령령 제34545호, 2024.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껌’에 한 소비량 감소 및 배출문화의 정착이라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껌’을 폐기물부담

금의 부과 상 품목에서 제외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제도 운 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1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폐기물부담금 면제 상 의료기기 품목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 상 및 감면 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0. 9. 20., 2010. 12.

20., 2013. 11. 20., 2019. 12. 24., 2021. 5. 25., 2022. 6.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령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

- 환경부 제공 -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再活用) 촉진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민경

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지난 3월

개선∙보완, 5월 28일부터 시행된데 이어 6월 4일‘껌’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일

부 개정, 7월 1일부터 부칙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 및

시행 내용에 해 알아본다.

-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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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리병ㆍ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및 금속

캔ㆍ유리병ㆍ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2. 부동액(「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

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되

는 부동액만 해당한다)

3. 껌

4.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5.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지방세법」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 하는 자 또는 도ㆍ소매

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

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

료, 부품 또는 부분품

나. 합성수지 섬유제품

다.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7.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②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재료ㆍ용

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0., 2012. 10. 29., 2013. 1. 22., 2013. 11. 20., 2014. 10. 22., 2017. 3.

29., 2018. 12. 31., 2021. 5. 25.>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재료ㆍ용기의 견본품(見本品)

3.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

나.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다. 연간 제조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톤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라.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제품

1)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군수품 관리법」제11조에 따라 획득한 차량

3)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4) 「선박법」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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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6) 「항공안전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7) 「철도사업법」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8) 「폐기물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의료기기법」제2

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ㆍ주사침ㆍ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

료기기

9) 삭제 <2021. 5. 25.>

바. 삭제 <2022. 6. 7.>

[전문개정 2009. 4. 6.]

위위임임행행정정규규칙칙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 상 및 감면 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령령으

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0. 9. 20., 2010.

12. 20., 2013. 11. 20., 2019. 12. 24., 2021. 5. 25., 2022. 6. 7.>

1. 유리병ㆍ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및 금속

캔ㆍ유리병ㆍ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2. 부동액(「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

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

되는 부동액만 해당한다)

3. 삭제 <2024. 6. 4.>

4.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5.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지방세법」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 하는 자 또는 도ㆍ소매

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

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

료, 부품 또는 부분품

나. 합성수지 섬유제품

다.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

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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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②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재료ㆍ용

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0., 2012. 10. 29., 2013. 1. 22., 2013. 11. 20., 2014. 10. 22., 2017. 3.

29., 2018. 12. 31., 2021. 5. 25.>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재료ㆍ용기의 견본품(見本品)

3.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

나.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다. 연간 제조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톤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라.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제품

1)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군수품 관리법」제11조에 따라 획득한 차량

3)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4) 「선박법」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5) 「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6) 「항공안전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7) 「철도사업법」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8) 「폐기물관리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의료기기법」제2

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ㆍ주사침ㆍ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

료기기

9) 삭제 <2021. 5. 25.>

바. 삭제 <2022. 6. 7.>

[전문개정 2009. 4. 6.]

[시행일: 2024. 7. 1.] 제10조

제12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2023년 가격변동지수 및 2024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

는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

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2. 10. 29.>

③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

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분기별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 10. 29.>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2. 10. 29.]

위위임임행행정정규규칙칙

제12조(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

는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

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2. 10. 29.>

③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

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

6. 4.>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분기별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 10. 29.>

[전문개정 2009. 4. 6.]

Packaging &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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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

[제목개정 2012. 10. 29.]

[시행일: 2024. 7. 1.] 제12조

별표 2 제3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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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포장협회 30년의 역사와 향후 100년을 준비하자

는 취지에서 발행된 한국포장협회 30년사는 1991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포장산업의 역사와 발자취를 조망한 한

권의책이다. 책은발간사와기념사및축사에이어크게현

황, 연혁화보, 통사, 부록으로나뉘어있다.

∙가격: 50,000원

(사)한국포장협회 서적 안내

(사)한국포장협회30년사

‘「신∙식품포장용 필름」-플렉시블 포장의 모든 것’은 플

렉시블 포장 개략, 플라스틱의 성질, 필름제조법, 필름의

성질, 플렉시블 포장용 필름, 식품보존성, 플렉시블 포장

용 각종 필름, 포장과 환경문제, 플렉시블 포장 등을 상세

하게다루고있다. 

∙가격: 20,000원

신∙식품포장용필름


